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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전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 취

급시설의 기준이 변경되었다. 이전까지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취급시설 기준은 세분

화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히 저장탱크, 보관창고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방류벽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시설기준 및 통일화된 기준

이 없어 사업장은 자율적인 판단을 근거로 방류벽을 설치하였다. 
  화관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강화된 방류벽 설치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 2019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대응하도록 하였으며, 2015년 이후 설치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방류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지가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설치기준을 만족하는 방류벽 이격거리를 확

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관된 설치 기준으로 인하여, 정량적 분석을 통한 유

형별 저장탱크의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소규모 사업장 저장탱크의 효율적 방호체계 마련을 위한 안전성평가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저장탱크 유형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평가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저장탱크 안전성 확보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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